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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1-1. 기본공제

6. 공제대상여부 판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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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구분 소득금액의 계산

일반적인 경우 12월 31일(과세기갂 종료일) 현재

12월 31일 이전 사망 또는 장애가 치유된 경우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

7. 나이요건의 적용

소득금액 구분 소득금액의 계산

일반적인 경우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에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자

2인 이상이 자기의 공제대상자
로 각각 신고한 경우

배우자 배우자공제를 받는 거주자 본인

기타
부양가족

1. 직전 연도에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은 자
2.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자

8.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적용순위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포함)
직계졲속 형제자매

기초
수급자

위탁아동

없음 만20세 이하 만60세 이상
만20세 이하 또는
만60세 이상

1998.01.01

이후 출생자
1958.12.31 

이전 출생자
1998.01.01 이후 또는
1958.12.31이전 출생자

-
2001.01.01

이후 출생자



연금계좌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



4-2. 자녀세액공제

1. 개요

기본공제대상자 중 자녀·입양자·위탁아동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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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액공제액

구분 세액공제액

1) 공제대상자녀 •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가 있는 경우 :
- 1명인 경우 : 15만원
- 2명인 경우 : 30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 30만원 + (대상자녀수 – 2) X 30만원

2) 6세 이하 자녀 - 폐지

3) 출산·입양자 • 2018.01.01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3. 공제대상 기본공제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ㆍ손녀는「소득세법」제59조의 2에 따른 자녀세액공
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원천-210, 2014.06.11).



소득∙세액공제 적용



7-1. 공제증빙서류 명의에 따른 공제

2. 부양가족 명의의 증빙서류에 대한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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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부양가족공제요건 부양가족의 범위

생계

요건

나이

요건

소득

요건
배우자

직계

비속,

입양자

직계

졲속

형제

자매

위탁

아동

기초

수급자

기부금공제

(이월분)
O X O O O O O O O

신용카드등

사용액
O X O O O O X X X

특별

세액

공제

보험료 O O O O O O O O O

의료비 O X X O O O O O O

교육비 O X O O O X O O X

기부금 O X O O O O O O O


